
「내수면어업법」시행령 제9조제1항제5호의 

육상양식어업이 보상평가 대상인지?

1  질의

「내수면어업법」시행령（2020. 8. 26. 대통령령 제30977호로 개정되기 전）제9조제1항

제5호의 "육상양식어업"이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

（이하 "토지보상법"）시행규칙 제44조제4항에 따른 보상평가 대상인지?

2  회신

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4조제1항 내지 제3항은 어업권의 보상，평가에 관하여 규정하

고 있고，같은 조제4항은 "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허가어업 및 신고 어업（내수면

어업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어업을 제외）에 대한 손실의 평가에 관하여 이

를 준용한다."고 규정하고 있습니다.

아울러 내수면어업법 제11조제1항은 "내수면에서 제6조 및 제9조에 따른 어업을 제외한 

어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

특별자치시장 • 특별자치도지사 • 시장 • 군수 •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"고 규정

하고 있고，

같은 조제2항은 "사유수면에서 제6조제1항 각호，제9조제1항 각호 또는 제1항에 따른 

어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• 특별자치도지사 • 

시장 • 군수 •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"고 규정하고 있으며，

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제9조제1항은 " 법 제11조제1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업"

으로 투망 • 어살 • 통발 • 외줄낚시어업（2020.08.26.「양식산업발전법」시행으로 당

초 육상양식어업 삭제）"을 규정하고 있습니다.

따라서 종전 내수면 어업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어업에 해당 하였으나，동 

규정 개정으로 삭제된 육상양식어업은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4조제4항에 따라 그 손

실의 평가에 관하여 같은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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